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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3면 제일 상단 목차 2)에 추가

공유물분할에 관한 절차는 그 절차의 객관적 성질상 공유자들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

려가 있다. 따라서 수인의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공유물분할의 소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여

야 한다. 만약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되어 미성년자들의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판 2024.7.11. 

2023다301941).

2. 50면 하단 목차 3. ① 교체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

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기존회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도로 자신

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전제

로 하는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24.3.28. 2023다265700).

3. 61면 상단 판례 박스에 추가 

③ 법인의 자치법규인 정관을 존중할 필요성은 법인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요구된다.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해임사유와 절차를 정하였고 그 해임사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법

인은 이를 이유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때 정관에서 정한 해임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요건 외에 이로 인하여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법인이 비로소 이사를 해임할 수 있

는 것은 아니다(대판 2024.1.4. 2023다263537).

4. 66면 상단 목차 3.에 추가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24.6.27. 2023다25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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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8면 상단 목차 ㈏ 말미에 추가 

그리고 ㉡ 상호명의신탁이 합의해지된 경우에도 명의신탁자가 그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로

부터 이전받기 전이라면 여전히 외부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그로

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제3자에게 신탁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2023.12.25. 2023

다260972).

6. 107면 중단 목차 가. 추가

급부와 반대급부는 해당 법률행위에서 정한 급부와 반대급부를 의미하므로, 궁박 때문에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결과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입었

을 불이익을 면하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불이익의 면제를 곧바로 

해당 법률행위에서 정한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대판 2024.3.12. 2023다301712).

7. 131면 상단 목차 Ⅰ. 본문 ③ 교체

③ 구별 개념：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할 의사표시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여 상대방과의 관

계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대리인과 달리 ｢사자｣는 본인이 완성해 둔 의사

표시의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지만, 대리인도 본인의 지시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이

상(제116조 제2항), 법률행위의 체결 및 성립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본인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이 대리와 사자를 구별하는 결정적 기준이나 징표가 될 수는 없다. 

그 구별은 의사표시 해석과 관련된 문제로서, 상대방의 합리적 시각, 즉 본인을 대신하여 

행위하는 자가 상대방과의 외부적 관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

펴보아야 한다(대판 2024.1.4. 2023다225580).

8. 131면 중단 목차. Ⅱ. 추가

민법상 대리는 행위자 아닌 자에게 법률행위의 효력을 귀속시키는 제도로서 의사표시를 요

소로 하는 법률행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사 또는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

률행위에 대하여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대판 2024.1.4. 2023다225580).

9. 155면 중단 목차 ⑶ ㈎에 추가

법률행위가 분할될 수 없거나 무효인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목적물이 특정될 수 없다면 

민법 제137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판 2024.7.11. 2024다21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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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면 상단 목차 1)에 추가 

가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도 집행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집행으로써 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다만 가압류결

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가압류

의 대상이 되는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압류의 집행보전 효력이 없으므로,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

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23.12.14. 2022다210093).

11. 187면 제일 상단 “마찬가지이다” 뒤에 추가

따라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채

무자가 경매진행 사실 및 잉여금의 존재에 관하여 사실상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

시효기간이 진행한다(대결 2024.4.30. 2023그887),

12. 189면 하단 목차 4. 대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발생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기한의 도래를 안 때부터｣
가 아니라 ｢발생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대판 2008.12.11. 2008다47886). 이때 ｢발생한 때｣
의 의미와 관련하여  ㉠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

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때에 성립하고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

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판 2024.6.26. 2023다302920). 반면, ㉡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라면 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 

13. 205면 하단 목차 ⑵에 추가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

하여 원본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대판 

2024.10.25. 2024다23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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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6면 하단 목차 ⑹ 아래에 추가 

유치권확인청구와 공사대금채권의 시효중단 인정 여부   甲의 乙에 대한 이 사건 유치권확인청

구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있었고, 乙이 그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어 이에 대한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

여 권리의 행사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乙에 대한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의 제기는 그에 

대한 각하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여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24.10.31. 2024다241152).

15. 213면 하단 목차 1. 본문 ①에 추가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1] 채무자의 소멸시

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채무

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

다. [2]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에도 대법원이 이에 관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 이후에는 그러한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판 

2023.12.21. 2018다303653).

16. 223면 중단 목차 3. 본문 아래에 추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제한에 대한 증명책임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 등의 

통행로로 무상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

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금반언이

나 신뢰보호 등 신의성실의 원칙상 기존 이용상태가 유지되는 한 토지 소유자가 이를 수인해야 

함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그로써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 자체를 대세적⋅확정적

으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제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대판 2024.2.15. 2023다29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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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33면 상단 목차 나.에 추가

소멸시효 완성 후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이러한 소멸시효

의 주장까지 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대판 2024.10.31. 2024다232523). 

18. 308면 제일 하단 목차 가. 본문 ① 대체

① 불법점유를 이유로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9.7.9. 98다9045)[★10]. 사회통념상 분묘는 분묘의 기지와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 있는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분묘의 

기지와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 있는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가 된 토

지는 그 분묘에 안장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24.11.14. 2024다273593).

19. 319면 제일 상단 본문 ② 교체

②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

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판 1994.11.11. 94다35008),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마쳐진 등기에 대하여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대판 2010.1.14. 2009다67429). 결국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모든 공유자가 

항상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인무효의 등기로 인하여 

자신의 지분이 침해된 공유자에 한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만 한정하여 마쳐진 경우에는 그

로 인하여 지분을 침해받게 된 특정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은 공유물의 보존행

위로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대판 2023.12.7. 2023다27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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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44면 제일 상단 2007다83632 판결 뒤에 추가

그리고 ㉡ 상호명의신탁이 합의해지된 경우에도 명의신탁자가 그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로

부터 이전받기 전이라면 여전히 외부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그로

부터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제3자에게 신탁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2023.12.25. 2023

다260972).

21. 350면 제일 상단 목차 나. 본문에 추가

또한 지상권자가 종전 소유자와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은 경우 이를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를 하고 있어야 한다(대판 2024.11.14. 2024다

268997).

22. 394면 상단 라. 본문 ② 밑에 추가

근저당권부 채권에 근질권이 설정되었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1]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

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

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

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배

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2]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

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이득을 얻은 것이 

된다. 위와 같이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이를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을 의미하고, 그가 부동산 임의경

매절차에서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사람과 언제나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피담보채권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질권자가 아니라 근저당권부채권이라는 법률상 원인의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지

급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이다(대판 

2024.4.12. 2023다31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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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11면 상단 본문 ② 대체

②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

는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 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채무자는 신청채권자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경매개시결정 

또는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매각허가결

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신청채권자는 이에 따른 절차에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결 2024.8.19. 2024마6339). 반면, 이러한 절차를 통해 경매절차

가 실효되지 아니한 이상 경매절차는 적법한 것이 된다(대판 2005.6.23. 2004다29279)[★15⋅17]. 

24. 414면 중단 목차 가. ⑴ 본문 아래에 추가 

제368조의 제1항의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의 의미   여기에서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란 일반적으

로 매각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을 공제한 잔액을 말하지만, 공동저당권 

설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처럼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당해 부동산이 부담할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뿐만 아니라 동순위채권에 안분되어야 할 금

액까지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당해 부동산에서 동순위채권에 안분되는 금액은 공동저

당권의 우선변제권이 미치지 아니하여 담보가치에서 제외되고 이는 선순위채권의 경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동시배당을 하는 때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분담은, 먼저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을 채권자가 존재하는 부동산의 매각대

금에서 경매비용과 선순위채권을 공제한 잔여금액을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동순위채권액에 비례

하여 안분한 다음,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안분된 금액을 경매대가로 삼아 다른 부동산들과 사이에

서 각 경매대가에 안분하여 채권의 분담을 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공동근저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24.6.13. 2020다258893).

25. 426면 중단 목차 ㈏ 본문 대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담보가등기권리

자는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가등기설정자에 대하여 담

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청구는 

가등기담보법 제2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에 해당

한다(대판 2024.1.11. 2021다210799).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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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457면 제일 상단 목차 1.에 추가

변제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급부한 점 및 그 

급부가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대판 2024.10.8. 2024다258921).

27. 460면 중단 본문 ② 말미에 추가 

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

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고 이와 같이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채권자

가 추인한 경우에 채권자는 무권한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변제받은 것의 부당이득반환

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23.12.14. 2023다272234).

28. 471면 중단 목차 ⑶ 본문 대체

수인의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제3취득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다른 물

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담보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는 물상보증인 상호 간의 대위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한다고 봄이 타당하

다(대판 2024.7.31. 2023다266420). 

29. 484면 제일 하단에 추가 

⑥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대여금채권 :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불

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상 채권에 따른 대여금 및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96조가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24.8.1. 

2024다20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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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29면 상단 목차 가.에 추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채무

자의 위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의 직접 청구를 인정할 예외적인 사유가 없으므

로 원칙으로 돌아가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하여야 하고, 직접 자신에게 채권양도절차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24.3.12. 

2023다301682).

31. 540면 하단 목차 ㈎ 본문에 추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

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또는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주

장·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어떠한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 

역시 취소채권자가 부담한다(대판 2023.10.8. 2023다237804).

32. 546면 상단 1. 서설 아래에 추가

대체물 인도의무의 이행지체와 전보배상청구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

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

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다만 수익자의 대체물 인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

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판 2024.2.15. 

2019다238640).

33. 565면 하단 판례 박스에 추가

④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 등 지급의무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대판 

2024.3.12. 2019다29013,2019다29020,2019다29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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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575면 중단 목차 ㈏에 추가

수탁보증인(또는 수탁물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탁보증인이 변제 

기타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때 수탁보증인이 반드시 주채무의 변제

기가 도래한 후에 변제 등의 면책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오히려 당사자의 특별

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으므로(제468조), 주채무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수탁보증인도 변제기 전에 변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469조 참조). 다만 그 경우 수탁보증인으로서는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 주채

무자에 대하여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이다. 또한 수탁보증인의 출재에 과실이 없

어야 하는데 만약 출재에 과실이 존재한다면 그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2024.10.25. 2024다252305).

35. 581면 제일 하단 2) 본문 대체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보

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는데, ｢변제시｣(대판 2009.6.25. 2007다70155)를 기준으로 다른 연

대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하여는 구상을 할 수 없으므로 

그를 제외하고 아직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만 구상권을 행사하

여야 한다(대판 2024.10.25. 2024다232066).

연대보증인의 내부 부담부분액의 산정   연대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

과하여 변제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하는 경우의 부담부분은 수인의 연대보증

이 성립할 당시 주채무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일단 정하여지지만, 그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각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이 그 소

멸액만큼 분담비율에 따라 감소하고 또한 연대보증인의 변제가 있으면 당해 연대보증인의 부담

부분이 그 변제액만큼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한 변제를 함으로써 

그 초과 변제액에 대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대보증인인지 

여부는 당해 변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으로는 우선 그때까지 발생⋅증가하였던 주

채무의 총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당해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 총액을 산출하고 그 전에 앞

서 본 바와 같은 사유 등으로 감소한 그의 부담부분이 있다면 이를 위 부담부분 총액에서 공제

하는 방법으로 당해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을 확정한 다음 당해 변제액이 위 확정된 부담부분

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함으로써 위

와 같은 구상권 행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른 연대보증인인지 여부도 원칙적으로 구상의 기

초가 되는 변제 당시에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확정되는 그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을 기준으

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24.10.25. 2024다23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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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635면 상단 목차 1) 말미에 추가

또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판 2024.8.1. 2024

다226504).

37. 647면 하단 목차 2) 본문 ② 말미에 추가 

이와 관련하여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부여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판 2024.1.4. `2022다256624).

38. 673면 제일 하단에 추가 

지상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된 건물의 매수가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된 매수청구권 행

사 당시의 건물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와 같이 인정된 시가를 임의로 증감하여 직권으로 매매대금을 정할 수는 없다(대판 

2024.4.12. 2023다309020). 

39. 674면 제일 상단 목차 가. ⑴ 의의 - 대체

임차인은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18조). 이러

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발

생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의무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

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그가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았는지와 무

관하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으로서 발생한다. 다만 임대인의 위와 같은 의무는 임차인의 차

임 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

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으면 임차인은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판 2024.9.13. 2024다256116).

40. 676면 상단 목차 ㈎ 본문 ① 말미에 추가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

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

게 적용된다(대판 2023.112. 2023다24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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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687면 중단 Ⅱ. 본문 ② 말미에 추가 

다만, 토지 임대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

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하였을 때의 상태로 임

차목적물을 반환하면 되고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대판 

2023.11.2. 2023다249661).

42. 710면 상단 목차 다. 교체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데(제688조 제1항)[★12⋅15], 위 규정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

구할 수 있는 필요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수임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

출한 비용으로서 위임인에게 실익이 생기는지 여부 또는 위임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

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한편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고, 해

당 비용의 지출 과정에서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였다면, 수임인은 선

행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 증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24.2.29. 2023다

294470).

43. 725면 상단 ⑵ ① 의의 말미에 추가

그리고 탈퇴 조합원이 탈퇴로 인한 계산 결과 남은 조합원에게 가지게 되는 지분반환청구

권(제719조)은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권(민법 제724조 제2항 참조)과 구별

되는 별도의 권리이다(대판 2024.9.13. 2024다234239).

44. 729면 상단 목차 2. 본문 ① 교체

① 기존 채무의 존재：㉠ 준소비대차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기존 채무가 처

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취소된 때에는 준소비대차도 무효로 되어 신채무는 소급하

여 소멸한다(대판 2007.1.11. 2005다47175)[★10]. 이때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부

존재를 주장하는 이상 채권자로서는 기존 채무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판 2024.4.25. 

2022다254024). 그리고 ㉡ 기존의 채무가 별개의 소비대차에 기하여 발생하였더라도 상관없다

(대판 1994.5.13. 94다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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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746면 상단 본문 아래에 추가

㉠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므로 그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판

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교부받은 금전 등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지만, ㉡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그 지급명령에 기한 이행으로 금전 

등이 교부되었다면 그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대판 2024.4.12. 2023다307741).

46. 747면 중단 목차 3. 아래에 추가

급부부당이득에서 반환청구권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스스로 또는 이행보조자를 사용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 제3자가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변제를 

한 경우에는 제3자가 각각 변제의 주체로서 그 변제로서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변제 주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자신이 변제 주체임을 전제로 변제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

이득 반환청구를 하는 사람에게 있다(대판 2024.2.15. 2023다272883).

47. 748면 중단 제744조 아래에 추가

제744조가 정하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서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지는 객

관적인 관점에서 급부를 수령자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급부수령자에게 있으며, 비채변제가 강행법규를 위반

한 무효의 약정 또는 상대방의 고의⋅중과실의 위법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러한 변제행위를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속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판 2024.10.8. 

2024다257362).

48. 749면 중단 목차 Ⅰ.에 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하게 사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적법한 수용 또는 사용 절

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획득한 이후에야 그 범위 내에

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할 뿐이다(대판 2024.6.27. 2023다27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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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754면 하단 목차 Ⅲ. 본문 ② 대체

㉠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다. 이때 채권자가 

수령한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

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대판 2024.6.27. 2024다216187). 반면, ㉡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

함에 있어 ｢단순히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

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3.6.13. 2003다8862)[★09⋅14]. 이

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횡령한 돈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판 

2012.1.12. 2011다74246)[★14]. 

50. 770면 하단 목차 ⑸ 말미에 추가

마찬가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 및 그들

의 보험자들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 역시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대판 

2024.9.27. 2024다249729).

51. 772면 하단 목차 나. 교체 

나.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의 문제

의료과오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환자 측에서 의사의 과실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증명한다는 것은 상당

히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

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

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대판 2023.8.31. 2022다21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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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766면 제일 상단 본문에 추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공작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타인의 지시를 받는 자는 제195조에 따른 점유보조자에 불

과하므로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24.2.15. 2019다208724).


